
 (재)영암군 미래교육재단 공고 제2024 - 20호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행복기숙사 
입사생(추천입주생) 선발 공고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서 행복기숙사 입사생(추천입주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12. 23.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이사장

Ⅰ  선발개요

 ❍ 선발인원 : 35명 / 8개 기숙사(기숙사별 별도 배정 인원 없음)

< 행복기숙사(연합)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 현황(연합 6, 청년주택 2) >

구분 기숙사명 지역
운영
시기

수용인원 기숙사비
(2인실, 1개월)

기숙사비 지원액
(1인, 1개월)

수도권

(연합)

홍제 서울 ‘14년 516명 314천원

150,000원
동소문 서울 ‘23년 698명 349.8천원

수도권

(청년주택)

독산동* 서울 ‘20년 189명 348천원

개봉동 서울 ‘19년 144명 206.4천원

지방

(연합)

부경대 부산 ‘17년 1,528명 224.4천원

150,000원
대구 대구 ‘23년 1,000명 252천원

천안 충남 ‘20년 593명 349.8천원

행복청** 세종 ‘25년 500명
340천원

(예정)

  ※ (행복기숙사(연합)) 국‧공유지, 국‧공립대 및 공공기관 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기숙사 건립·운영

  ※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 밀집지역 및 역세권 등에 LH의 매입주택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기숙사 운영



Ⅱ  입사생 지원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역요건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최종학력이 관내 초·중학교일 경우 해당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학교요건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천안시, 경상권(대구·

부산)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신입생은 합격증 제출(단, 공고일 이후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지원제한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평가

인정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Ⅲ  자격 제한

    ❍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단, 휴학생 중 2025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 지원 가능

    ❍ 행복기숙사에서 징계 또는 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

    ❍ 전염성 질환 보균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 이외 미래교육재단에서 입사 자격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



Ⅳ  선발기준

   ① 우선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을 전체 

선발인원의 30% 내에서 우선 선발

    ※ 인원 초과 시 영암군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으로 충원

   ② 일반선발 : 우선선발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  분 배  점 평 가 기 준

총 점 100점

생활정도 50점  - 부모(보호자) 소득(월 평균 건강보험료)

학업성적 50점
 -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등급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성적

가산점 5점  - 거주기간에 따라 1~5점 부여

    ※ 위 선발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 선발

    ※ 신입생 가구 당 1명 선발이 원칙이며, 정원 미달 시 추가 선발

    ※ 입사 제한 또는 중도 퇴사 등으로 입사인원 미달 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선발

   생활정도 평가 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신청학생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 

단, 동거인은 제외

    - (부모, 형제자매)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가능하면 가구

원에 포함, 재혼했을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도 포함

    - (형제자매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같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직접 건강보험료

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다만 학생의 부모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포함



    - (조부모)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부・모・학생이 주거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 또는 모 가구원에 포함

구분 가구원수 인정 요건 검토서류 비고

학생본인 소득 있어도 인정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부모 모두 인정,
이혼했을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모만 인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형제자매 소득없는 형제자매만 인정
단, 부모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는 인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조부모 주민등록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모두에
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나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

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

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건강보험료 조사(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금액)

     ❍ 최근 3개월(‘24. 9. ~ ’24. 11.) 보호자(부・모)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출 증명서로 대체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1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해외체류)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맞벌이 가구) 부모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후 합산

    - (부모 모두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해당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적용



   3) 중위소득별 배점표 적용

     ❍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가입자격(지역/직장/혼합)에 맞는 중위소득 배점표 적용

    - 모두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적용

    -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 직장보험료 적용

    -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혼합된 경우 ⇒ 혼합보험료 적용

     ‧ 건강보험 납부자 번호가 동일한 경우(지역가입, 자영업) 한 분 것만 입력, 한 분은 ‘0’

   ※ 보건복지부(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환산점수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75% 미만

47 •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  90% 미만

44 • 기준 중위소득 90% 이상 ∼ 100% 미만

41 •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 110% 미만

38 • 기준 중위소득 110% 이상 ∼ 120% 미만

35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 130% 미만

32 • 기준 중위소득 130% 이상 ∼ 140% 미만

29 •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 150% 미만

26 •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 160% 미만

23 •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 ∼ 170% 미만

20 • 기준 중위소득 170% 이상 ∼ 180% 미만

17 •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 지역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75% 67,043 105,135 127,535 156,318 182,181 210,599 239,760 271,091

80% 80,190 118,770 140,849 170,355 200,356 233,543 262,392 291,356

90% 102,429 131,902 166,586 200,356 239,760 271,091 303,332 332,772

100% 74,359 123,611 156,318 195,321 233,543 271,091 303,332 351,294 400,222

110% 94,385 131,902 177,953 227,424 271,091 303,332 351,294 400,222 433,430

120%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478,514

130% 35,615 126,688 170,355 227,424 280,731 332,77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140%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567,285

150%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433,430 524,772 567,285 625,932

160% 68,822 162,847 233,543 303,33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567,285 625,932

170% 80,190 177,953 254,448 317,019 400,222 478,514 524,772 567,285 625,932 716,140

180% 91,876 190,636 271,091 351,294 433,430 478,514 524,772 625,932 625,932 716,140

  

     ❍ 직장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75%         
   - 

        
   - 125,852 153,582 179,138 205,281 227,972 251,147 277,236 304,986

80%         
   - 

        
   - 134,671 163,987 191,507 217,374 243,098 271,291 296,718 324,452

90%         
   - 

        
   - 151,972 183,909 214,007 243,098 277,236 304,986 336,105 360,818

100%         
   - 130,901 167,876 205,281 239,074 271,291 304,986 336,105 377,299 422,318

110%         
   - 144,011 183,909 224,280 265,854 304,986 336,105 377,299 422,318 453,848

120%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498,289

130% 103,010 169,859 217,374 265,854 314,423 360,818 397,093 453,848 498,289 543,979

140%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589,232

150% 119,657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453,848 543,979 589,232 659,065

160% 127,174 211,316 271,291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589,232 659,065

170% 134,671 224,280 289,638 348,552 422,318 498,289 543,979 589,232 659,065 773,009

180% 142,346 235,283 304,986 377,299 453,848 498,289 543,979 659,065 659,065 773,009



     ❍ 혼합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75% - - 127,174 155,399 181,477 208,153 231,522 255,837 283,284 314,423

80% - - 135,906 165,995 194,124 220,815 247,170 277,236 304,986 336,105

90% - - 153,582 186,326 217,374 247,170 283,284 314,423 348,552 377,299

100% - 132,127 169,859 208,153 243,098 277,236 314,423 348,552 397,093 453,848

110% - 145,558 186,326 227,972 271,291 314,423 348,552 397,093 453,848 498,298

120%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130% 103,871 171,669 220,815 271,291 324,452 377,299 422,318 498,289 543,979 589,232

140% 111,688 186,326 239,074 296,718 348,552 422,318 498,289 543,979 589,232 659,065

150%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498,289 589,232 659,065 773,009

160% 128,160 214,007 277,236 348,552 422,318 498,289 543,979 589,232 659,065 773,009

170% 135,906 227,972 296,718 360,818 453,848 543,979 589,232 659,065 773,009 998,828

180% 144,011 239,074 314,423 397,093 498,289 543,979 589,232 773,009 773,009 998,828

   학업성적 평가 기준

    가. 대학 재학생 성적 산출 방법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5 0 4 .5 0 4 .3 0 4 .0 0

4 9 4 .4 9 ~ 4 .4 0 4 .2 9 ~ 4 .2 0 3 .9 9 ~ 3 .9 0

4 8 4 .3 9 ~ 4 .3 0 4 .1 9 ~ 4 .1 0 3 .8 9 ~ 3 .8 0

4 7 4 .2 9 ~ 4 .2 0 4 .0 9 ~ 4 .0 0 3 .7 9 ~ 3 .7 0

4 6 4 .1 9 ~ 4 .1 0 3 .9 9 ~ 3 .9 0 3 .6 9 ~ 3 .6 0

4 5 4 .0 9 ~ 4 .0 0 3 .8 9 ~ 3 .8 0 3 .5 9 ~ 3 .5 0

4 4 3 .9 9 ~ 3 .9 0 3 .7 9 ~ 3 .7 0 3 .4 9 ~ 3 .4 0

4 3 3 .8 9 ~ 3 .8 0 3 .6 9 ~ 3 .6 0 3 .3 9 ~ 3 .3 0

4 2 3 .7 9 ~ 3 .7 0 3 .5 9 ~ 3 .5 0 3 .2 9 ~ 3 .2 0

4 1 3 .6 9 ~ 3 .6 0 3 .4 9 ~ 3 .4 0 3 .1 9 ~ 3 .1 0

4 0 3 .5 9 ~ 3 .5 0 3 .3 9 ~ 3 .3 0 3 .0 9 ~ 3 .0 0

3 9 3 .4 9 ~ 3 .4 0 3 .2 9 ~ 3 .2 0 2 .9 9 ~ 2 .9 0

3 8 3 .3 9 ~ 3 .3 0 3 .1 9 ~ 3 .1 0 2 .8 9 ~ 2 .8 0

3 7 3 .2 9 ~ 3 .2 0 3 .0 9 ~ 3 .0 0 2 .7 9 ~ 2 .7 0

3 6 3 .1 9 ~ 3 .1 0 2 .9 9 ~ 2 .9 0 2 .6 9 ~ 2 .6 0

3 5 3 .0 9 ~ 3 .0 0 2 .8 9 ~ 2 .8 0 2 .5 9 ~ 2 .5 0

3 4 2 .9 9 ~ 2 .9 0 2 .7 9 ~ 2 .7 0 2 .4 9 ~ 2 .4 0



  ※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

    나.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신입생 적용)

환산점수 평균 등급 환산점수 평균 등급

5 0 1 .0 0 3 2 5 .0 1 ~ 5 .5 0

4 8 1 .0 1 ~ 1 .5 0 3 0 5 .5 1 ~ 6 .0 0

4 6 1 .5 1 ~ 2 .0 0 2 8 6 .0 1 ~ 6 .5 0

4 4 2 .0 1 ~ 2 .5 0 2 6 6 .5 1 ~ 7 .0 0

4 2 2 .5 1 ~ 3 .0 0 2 4 7 .0 1 ~ 7 .5 0

4 0 3 .0 1 ~ 3 .5 0 2 2 7 .5 1 ~ 8 .0 0

3 8 3 .5 1 ~ 3 .0 0 2 0 8 .0 1 ~ 8 .5 0

3 6 4 .0 1 ~ 4 .5 0 1 8 8 .5 1 ~ 9 .0 0

3 4 4 .5 1 ~ 5 .0 0

  ※ 고등학교 성적 평가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혹은 과학)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생활정도 학업성적
가 산 점

배 점 기 준

평가 배점 50점 50점 5점 거주기간

동점자 처리기준 ① 생활정도     ② 학업성적    ③ 가산점

  ※ 대학성적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패스과목 제외, 평점성적 반영 9학점 

이상 인정, 계절학기 미포함)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3 3 2 .8 9 ~ 2 .8 0 2 .6 9 ~ 2 .6 0 2 .3 9 ~ 2 .3 0

3 2 2 .7 9 ~ 2 .7 0 2 .5 9 ~ 2 .5 0 2 .2 9 ~ 2 .2 0

3 1 2 .6 9 ~ 2 .6 0 2 .4 9 ~ 2 .4 0 2 .1 9 ~ 2 .1 0

3 0 2 .5 9 ~ 2 .5 0 2 .3 9 ~ 2 .3 0 2 .0 9 ~ 2 .0 0

2 9 2 .4 9 ~ 2 .4 0 2 .2 9 ~ 2 .2 0 1 .9 9 ~ 1 .9 0

2 8 2 .3 9 ~ 2 .3 0 2 .1 9 ~ 2 .1 0 1 .8 9 ~ 1 .8 0

2 7 2 .2 9 ~ 2 .2 0 2 .0 9 ~ 2 .0 0 1 .7 9 ~ 1 .7 0

2 6 2 .1 9 ~ 2 .1 0 1 .9 9 ~ 1 .9 0 1 .6 9 ~ 1 .6 0

2 5 2 .0 9 ~ 2 .0 0 1 .8 9 ~ 1 .8 0 1 .5 9 ~ 1 .5 0

2 4 1 .9 9 ~ 1 .9 0 1 .7 9 ~ 1 .7 0 1 .4 9 ~ 1 .4 0

2 3 1 .8 9 ~ 1 .8 0 1 .6 9 ~ 1 .6 0 1 .3 9 ~ 1 .3 0

2 2 1 .7 9 ~ 1 .7 0 1 .5 9 ~ 1 .5 0 1 .2 9 ~ 1 .2 0

2 1 1 .6 9 ~ 1 .6 0 1 .4 9 ~ 1 .4 0 1 .1 9 ~ 1 .1 0



    예비후보자 선발

    ❍ 선발된 학생이 자격 박탈 또는 입사 포기 시 예비 입사 후보자중 선발

    ❍ 예비후보자 입사 시 거주기간은 입사 시작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입주기간으로 함

Ⅴ  선발일정 및 제출서류

   ① 선발일정

     ❍ 접수기간 : 2024. 12. 23.(월) ~ 2025. 1. 16.(목) 18:00

     ❍ 결과발표 : 2025. 1. 17.(금)(재단·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

   ② 제출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표시하여 발급․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12. 18.)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제출

서류

공통필수

제출서류

① 입사신청서

② 신청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영암군 내 거주기간 1년 이상 표기,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처리)

③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의 경우 관내 초·중학교 종업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부·모 관계 확인용)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통(납부기간 : 2024. 9 ~ 11.)
  (부․모 각각 1통씩, 납부실적 없을 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우선선발 대상자(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⑤번 서류 해당없음

신입생
(1학년)

⑥ 대학합격서류(접수 마감일 이후 합격 여부 결정될 시, 신청불가)

⑦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학업성적 증빙용)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재학생

(2학년이상)

⑥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휴학생 : 휴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⑦ 성적증명서(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해당

자만

우선선발
(사회적

배려대상자)

➊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❷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증명서(아래 서류 중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③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cha0560@korea.kr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2층

   ④ 문의처 : 영암군미래교육재단 기획운영팀(☎061-470-2726)

Ⅵ  선발절차

※ 각 행복기숙사 별로 입사생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재단 추천입주생으로 선발된 
자는 희망하는 기숙사의 모집 일정 확인 후 반드시 개별 신청할 것

구분 기숙사명 지역 문의처 홈페이지

수도권

(연합)

홍제 서울 02-396-7002/7020 https://happydorm.or.kr/hongje/ko/index

동소문 서울 02-6315-1399/1400 https://happydorm.or.kr/dongsomun/ko/index

수도권

(청년주택)

독산동 서울 02-809-9625 https://happydorm.or.kr/doksan/ko/index

개봉동 서울 02-3666-9656~7 https://happydorm.or.kr/gaebong/ko/index

지방

(연합)

부경대 부산 051-711-0314 https://happydorm.or.kr/busan/ko/index

대구 대구 053-250-3805 https://happydorm.or.kr/daegu/ko/index

천안 충남 041-522-5805 https://happydorm.or.kr/cheonan/ko/index

행복청 세종
061-470-2726

(3월 개관 예정으로 
인해 재단 문의)

https://happydorm.or.kr/sejong/ko/index

Ⅶ  각 행복기숙사 별 문의처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영암군미래교육재단

행복기숙사 입사생(추천입주생) 선발 신청서

지

원

자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재단에서 기재하는 란으로 별도 기재 X

주  소

E-MAIL

학    교 OO학교 학  년 O학년

휴대전화 학과명(전공)

보
호
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사회적배려대상자
(미해당 시 체크 X)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그 외

상기와 같이  기숙사 입사를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영암군미래교육재단 행복기숙사 입사생(추천입주생) 선발 신청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입사 신청자 식별 및 자격확인, 관리, 영암군 통계자료 활용 등

‣ 수집항목 : 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서류상 개인정보 일체

‣ 보유‧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간

※ 행복연합기숙사에 정보제공 예정 (입사생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사생  

   선발이 부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자·보호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 후 스캔본(.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요망

202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귀하


